
■ 대학설립ᆞ운영 규정 [별표 1의6] <개정 2023. 9. 19.>

상호조정의 기준(제2조의3제6항 관련)

대  상 증원 기준

1. 상호조정을 희망하는 

대학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

정원 조정

 가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

대학원,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

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
 나. 의ᆞ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

의ᆞ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

원하는 비율로 조정. 이 경우 감축되는 의ᆞ

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

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

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

2.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

을 폐지하고 의·치과대학

으로 전환하는 대학

2.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

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

을 감축하여 의·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

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
3. 대학원의 석사학위과

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

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

는 대학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

정원 조정

 가.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

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

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
 나.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

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

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

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
4.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

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

의 입학정원을 상호조

정하는 전문대학

4.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

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

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

